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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조 사업장의 유사 임금교섭활동

노조 사업장과 비교를 중심으로- -

1)이 영 면*
·나 인 강**

임금교섭은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활동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노사협의회와 같.

은 근로자대표조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이 없기 때문에 임금교섭은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무노조 사업장에서도 위협효과와 같은 영.

향으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대체하려는 동기가 있으며 그로 인해 유사 임금교섭활동이 존재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년 무노조사업장의 경우에 유사 임금교섭활동이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2009

다 무노조 사업장의 경우에도 약 정도의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유사 임금교. 20%

섭활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일부에서는 고용안정에 대한 협정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로서 일반화하는데는 한.

계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무노조 사업장에서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응답.

내용에 대한 진실성에 대한 검토도 별도로 논의해야 하는 이슈로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의 결과.

는 노조 조직률이 어느 수준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노조의 위협효과도 상실되므로 그로 인해

노사협의회의 유사 임금교섭활동은 소멸될 가능성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들어가는 글.Ⅰ

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하고 있다 하락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한국을 포함한 대.

부분의 국가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근.

로자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이 즉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서 즉 근로자들의 요구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그 결과 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한 것인가 이?

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란이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반세기 동안 근로자의 절대적인 생활 수준은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삶의 질이란 항상 상대적인 것이며 최근 고용불안 비정규직 증가 등 노동관련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노동조합 조직률이 정체되고 하락된.

다는 사실 또한 동시에 존재한다.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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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임자임금지급에 대한 제한이나 복수노조의 허용은 한국 노사관계의 틀을 바꾸는 큰 변화

임에는 틀림없다 전임자임금지급 제한은 분명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

복수노조의 허용은 여러 이유로 노동조합 결성을 제한받았던 근로자 집단에 대해 노동조합 결성을

용이하게 만드는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난 현재 대형 사업장에 노.

동조합이 결성되었다는 소식은 많이 들리지 않는다 물론 몇 개월은 그 효과를 살피기에는 짧은.

시간임에는 틀림없으나 대규모 노조결성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많은 전문가들의 예견과는 다른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다른 국가의 노사관계와 마찬가지로 그 역사적인 배경도 다르고 현재의 환경

도 다르다 물론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학 거부감이나 전투적인 노동운동의 역사 등은 다른 국가.

들과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년까지 경제성장을 추구했던 정부의 사용자 편향성 년, 1987 , 1987-1989

의 노동자 대투쟁 등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대표하는 예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1989

년이후 사용자의 구조조정 비정규직의 확대 등은 사용자의 변화하는 노사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가족주의와 집단주의로 대표되는 우리의 문화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

져왔고 그에 대한 저항 또는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이성을 대표하는 제도의 하나는 노사협의회의 법제화라고 하겠다. 1987

년 노동계는 노사협의회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년에는 근참법으로 노사협의회의 운영, 1997

이 더욱 강화되었다 물론 정부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노사협의회도 많이.

존재하지만 법취지대로 또는 무노조 사업장이지만 유사노동조합처럼 운영되는 사례 또한 많이 존

재한다 하지만 노사협의회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은 전통적으로 부정적이었으며 지금도 부정적인.

입장이 강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노사협의회가 활성화되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며 더 나. .

아가서는 노동조합을 대체하는 기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비노동조합으로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접근 즉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

직으로는 노동조합만이 유일하다는 생각 따라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없는 노사협의회와 같은,

조직은 유사 노동조합일뿐 결코 근로자의 입장을 진정으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입장은 노사관계,

더 크게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고용관계 측면에서 보면 전통적이며 다양성을 포괄

하지 못하는 협소한 관점이라고 할 수도 있다.

여전히 노사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 다수는 무노조 사업장의 노사간 협의체에 대해서 부정적이

지만 일부 학자들은 노조와 비노조로 구분하는 협소한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와 차원의 고

용관계 즉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의견을 집단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기제가 존,

재한다는 다원론적 고용관계에 대한 주장과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사협의.

회와 같은 노사협의체가 활성화되는 경우에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된다는 주장에 대해 반기를 들고

노사협의회의 활성화가 노조 활성화와 병행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그 동안 노조와 비노조로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주장과 연구결과에 비하면 아직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인 상황 즉 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고 노사협의회 운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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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되어 있는 환경하에서 과연 무노조 사업장의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유사한

활동을 보이는가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무노조 노사관계의 유형구분에서도 노.

사협의회가 노동조합과 유사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이론적인 접근도 있으며 사례연구에서도

이런 경우가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근법을 바탕으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무노.

조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가 유사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

러한 실증연구를 가능하게 한 실태조사가 사업체패널조사이다 사업체패널조사에서는 노사협의회.

의 활동을 세밀하게 측정하는 과정에서 유사노조활동으로 추정할 수 있는 설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는 년에도 시행된 바 있으며 년도 조사에서도 유사설문을 포함하여 측정하고2005 2009

있다.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Ⅱ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1.

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서구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다른 선진화 국가들에 비해 늦게 나타난 현상이지만 년 에 이르렀던 노동조합 조1989 20%

직률은 년이후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가장 최근 정부자료에서도 년 수준으로 지2008 11% 2009 10.1%

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 , 2010) 이러한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은 우리나라의 현상만.

은 아니다 가까운 일본도 년 에서 년 로 하락하였으며 영국은 같은 기간 동. 1995 23.8% 2008 18.1% ,

안 에서 로 미국은 에서 로 하락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 예외적인 국28.8% 24.9% , 14.9% 12.4% ( , 2010).

가로는 북유럽국가들을 들 수 있으나 차이는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

왜 전세계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년대부터 많은 연구가 진1970

행되어 왔다 소위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노조 조직률의 하락 즉 무노조 기업의 증가는 노동. ,

시장을 왜곡하는 노동조합이라는 존재가 없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

으로 많이 언급되는 이유를 보면 산업구조의 변화 즉 전통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았던 제조

업의 비율하락과 상대적으로 조직률이 낮은 서비스업의 비중 증가 임금근로자 구성에서 상대적으,

로 노동조합에 관심이 낮은 여성근로자 화이트칼라 근로자 고령근로자의 증가 등이 거시적인 산, ,

업구조와 노동력구조의 관점에서 이유로 제시된다(Colling, 2003; MaChin & Wood, 2004).

노동계에서 주요한 이유로 언급하는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강한 저항도 노동조합 조직률 하

락의 이유로 언급된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인사관리와 노무관리의 적극적 전개로 노동조합의 필.

요성을 낮추는 고도화된 전략 비정규직 활용과 사내하도급 확대 등 노동조합 결성이 어려HRM , ( )

운 다양한 고용형태의 확대 등도 사용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을 낮추는 전략으로 이해된다.

또한 전통적인 노동조합의 전략으로 인식되어온 전투적이고 대립적인 노동조합의 대사용자 전략

도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경제사회환경에 대한 노동조합의 늑장 대응도 노동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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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의 비판적인 입장에서 조직률 하락의 이유로 설명되고 있다 본 연구가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의.

원인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하되 중요한 점은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점 하나는 과연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근로

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그 결과 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한 것인가하는 점이다 우리나.

라의 경우 지난 년 동안의 시기를 두고 볼 때 근로자의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은 절대적인20-30

수준에서 볼 때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명목임금만이 아니라 실질임금 수준도 향상되었으며 근.

로시간도 줄어들었고 대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도 지속적으4 .

로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삶의 질이란 항상 상대적인 것이며 최근 고용불안 비정규직 증가 등 노동관련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학력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정규직의 퇴직연령.

은 낮아지고 있어서 퇴직후 다시 저임금 업종에 취업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대학을

졸업해도 정규직에 취업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사용자의 고도화된 인사관리 및 노무관.

리 전략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데 중요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의 다양한 원인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정체되고 하락한다는 사실 또

한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한국적인 상황만은 아니다 는 이미. . Freeman & Medoff(1984) 30

여년 전에 미국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집단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충분하

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기제가 근로자의 집단의견을 대변하는 조.

직으로 필요하다는 점도 동시에 강조했다(Bray, Waring, Macdonald, & Le Queux, 2001; Freeman

학자들은 전통적인 근로자 이해관계 대변조직& Rogers, 1999; Towers, 1997). (employee

은 노동조합 외에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있으며 기존의 노조 비노조의 이representation system) -

분법적인 구분을 벗어나 좀 더 포괄적인 고용관계를 설명하는 모형들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관련된

실증분석 결과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를 들 수 있는데 전통적인 노동조합 조합원을 전제로 하는 경우Mironi(2010)

에 첫째 노동조합이 아닌 숙련공들의 조직이나 전문가집단 등은 노사관계의 범위에 포함하기 어,

려우며 둘째 유럽국가의 경우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Katz &

역시 노사관계의 범위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면서 기존의Darbishire, 2000; Budd, 2004)

노조 비노조 이원론적 접근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는 두 차원으로 개인 단- . Mironi(2010) , -

체 그리고 직접 대표제를 제시한다 전통적으로는 개인 직접과 단체 대표제로 구분되었다 개인- . - - . -

직접의 경우는 비노조의 일반적인 개별 고용관계이고 단체 대표제는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 대표제로 전통적인 법조인으로부터 연예인이나 프로 운동선수 등이 해당되-

며 단체 직접의 경우로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련의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조건에 대, -

해 협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유럽근로자평의회 도 유사한 형태라고 할. (European works councils)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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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노동조합만이 근로자의 진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회와

같은 근로자이해관계 대변기구는 제대로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

고 지금도 견지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특히 년 외환위기로 인해 기업파산과 정리. . 1997 IMF

해고 등으로 일자리를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은 증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이후 노동조합 조직률을 하락추이를 지속했다 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만이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유일한 조직이 아니라는 점 더욱이 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으로는,

노동조합외에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와 조직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학자들은 이제 근로자들이 기존의 대립적 성향의 노동조합보다는 노사간.

의 이해관계가 덜 대립되는 형태의 근로자대표제도를 선호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Freeman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비노조 노사협의체가 더& Rogers, 1999; Haynes, Boxall, & Macky, 2005).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Kaufman & Taras, 2000; Bryson, 2004; Millward, Bryson, & Forth,

물론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 즉 노동조합이 없이는 다른 근로자대표제도가 효과가2000). ,

별로 없다는 주장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Freeman & Medoff, 1984; Dunlon & Rollinson, 2004;

또한 노사협의회의 효과는 노동조합을 전제로 할 때만 유의미하Gollan, 2001, 2003; Terry, 1999).

다는 주장도 있다(Eaton & Voos, 1992; Kelly & Harrison, 1992; Strauss, 1998).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사협의제도2.

최근 한국에서는 전임자임금지급에 대한 제한이나 복수노조의 허용같은 노사관계의 틀을 바꾸는

큰 변화가 있었다 전임자임금지급 제한은 분명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면이 존재한다 한국. .

노총과 민주노총은 법개정을 통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정부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려는MB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여론이 크게 동조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한 가지인 복, .

수노조의 허용은 여러 이유로 노동조합 결성을 제한받았던 근로자 집단에 대해 노동조합 결성을

용이하게 만드는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난 현재 대형 사업장에 노.

동조합이 결성되었다는 소식은 많이 들리지 않는다.1) 물론 그 효과를 살피기에는 짧은 시간임에는

틀림없으나 대규모 신규노조결성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많은 전문가들의 예견과는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다른 국가의 노사관계와 마찬가지로 그 역사적인 배경도 다르고 현재의 환경

도 다르다 물론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거부감이나 전투적이고 대립적인 노동.

운동의 역사 등은 다른 국가들과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까지 경제성장을 우선시한 정부의 사1987

용자 편향성 년의 노동자 대투쟁 등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대표하는 예라고, 1987-1989

도 할 수 있다 또한 년이후 사용자의 구조조정 비정규직의 확대 등은 사용자의 변화하는 노. 1989 ,

1)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허용된 년 월 일이후 월 일까지 개월 동안 개 노조가 설립신고를 했2011 7 1 8 31 2 430

으며 월에는 개 월에는 개인 것으로 집계하였다 신규노조가운데 상급단체를 선택한 노조는 인 개7 322 , 8 108 . 13.7% 57

였으며 사업장 규모별로는 인미만 사업장에서 개의 노조가 설립되었다, 300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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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기업은 글로벌 경쟁을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임금체계인 호봉제로부터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연봉제와 성과급체계로 임금체계를 전환하였고,

승진이나 배치전환에 있어서도 성과를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임금체계만이 아니라 고용유연성을.

제고한다는 입장에서 고용형태를 다양화하고 그 결과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은 전에 없이 증가한 상

황이다 기존의 가족주의와 집단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평생고용과 호봉제는 약화되고 있다 이미. .

상당한 수준으로 서구의 성과주의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지만 아직도 그에 대한 저항은 문화적으

로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비교노사관계적 관.

점에서 설명하는 노력은 많지 않지만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Lee & Lee, 2004; Kim &

Bae, 2004).

이러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특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특성은 노

사협의회의 법제화라고 하겠다 여기서는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과 그에 대한 대안적 관점에서 노.

사협의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년 도입된 노사협의회는 년 노동계의 노사협의회 폐지 주장. 1963 1987

에도 불구하고 년에는 근참법으로 노사협의회의 운영이 더욱 강화되었다 물론 정부의 법제화, 1997 .

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노사협의회도 많이 존재하지만 법취지대로 또는 무노조 사업

장이지만 유사노동조합처럼 운영되는 사례 또한 많이 존재한다 배규식( ·노용진 ·심상완 이영, 2007;

면외 노사협의제는 유럽의 경우는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부당노동행위, 2007).

로 인정되어 제한적으로만 운영된다 영국의 경우는 최근 법제화로 새롭게 도입되고 있다. .

무노조 고용관계와 근로자협의제도3.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사협의회 설치가 상시근로자 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노조유무와 상관30

없이 법으로 강제되고 있다 노사협의제도가 무노조 기업의 유일한 근로자대표제도는 아니기 때문.

에서 여기서는 무노조 기업의 경우 가능한 근로자대표제도를 살펴 보기로 한다.

무노조의 경우 노조 비노조의 이분법적인 관점에서는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아무런 기-

제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무노조의 고용관계도 포괄적인 접근을 취하는 경우 다양한 경우로 구.

분할 수 있다 노조 조직률의 하락은 결국 무노조 기업의 증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무노조 기업의. ,

증가에 대해서 은 미국에서 년대부터 무노조 노사관계가 출현Kochan, Katz & McKersie(1986) 1980

하기 시작했으며 와 는 영국에서도 년, Millward, Bryson, & Forth(2000) Machin & Wood(2004) 1990

대 후반 무노조 기업의 증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그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시작되었지만 유럽의 경우는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무노조에 대한 이

론적 접근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제도로 인해 노조가 없는 기업에.

도 산업별 또는 업종별 단체협약이 적용되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직장내에 직장평의회(works

가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의 노조와 연계되어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council) (

규식 ·노용진 ·심상완, 2007).

무노조 기업을 중심으로 노사관계의 유형과 관련해서 는 기존에는 국가Katz & Darbishire(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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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하나의 노사관계 유형이 지배적이었으나 시장환경의 변화로 작업장 수준에서 저임금형, HRM

형 일본지향형 팀중심형 등의 네 가지로 분화하고 있으며 저임금형과 미국식 형을 무노조, , ( ) HRM

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는 과거의 집단적 노사관계 유형이. Millward, Bryson, & Forth(2000)

약화되면서 유형과 권위적 유형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으며 도HRM Deery, Walsh & Knox(1999)

무노조 노사관계로 권위가 지배하는 유형과 혁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bleak house HR .

은 무노조 유형을 개별근로자의 직접적 의사소통 유형과 노사협의라는 간Gospel & Willman(2002)

접적 의사소통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유형구분에 대해 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노조회피를 위한Kerr(2006) HRM

유형이나 가부장적 복지주의유형도 노동조합 대체적 요소와 억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다 도 무노조 기업의 노사관계는 결국 노조회피 전략과 사용자의 기. McLoughlin & Gourlay(1992)

회주의의 결과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도 다양한 무노조 근로자대표제, Kaufman & Taras(2000)

가 결국은 반노조 전략이나 노조회피 전략의 방법이라(non-union employee representation, NER)

고 평가하고 있다 대규모 기업에서는 대안적 근로자대표제도. (alternative non-union employee

와 유형을 통해 근로자의 협력과 몰입을 유도하지만 다수의 중소기업에서는representation) HRM

가부장적인 또는 가족주의적인 고용관계로 인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제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최근 는 고용관계의 유형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에서 네 가지 유형으로Mironi(2010)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 기업 내에서도 경영진 정규직 하청 등의 경우를 구분해 각기 다. , ,

른 고용관계 유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앞에서 무노조 고용관계를 노조대체나.

노조회피라는 노동조합을 전제로 부정적인 접근을 함에 비해 중립적이고 현실적인 구분법을 제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배규식 ·노용진 ·심상완 은 무노조기업의 대안적 근로자대표제도(2007) (alternative employee

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유형구분representation) .

을 제시하기 전에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제시하는데 우선 은 노사관계에 대Sisson(1989)

한 경영진의 스타일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무노조 기업의 경우 정교한 온정주의, (sophisticated

과 전통주의 로 구분하였다 정교한 온정주의는 노조대체적 유형이paternalism) (traditionalism) . HRM

며 전통주의는 반노조 억압형을 의미한다 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McLoughlin & Gourlay(1994) ,

그리고 전략적 통합의 정도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전략적 통합 정도가 높고 개인주의적

이면 전통적 형 고용관계의 개인화를 통한 노조회피 전략적 통합 정도가 높지만 집단주의적HRM ( ),

이면 전략적 형 혁신적 을 통한 노조대체 전략적 통합정도가 낮고 개인주의적이면 자HRM ( HRM ),

애로운 전제형 비공식적이고 긴밀한 근로자와의 접촉을 강조 전략적 통합정도가 낮고 집단주의적( ),

이면 기회주의형 비용절감위주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배규식( ) . ·노용진 ·심상완 은 이러한 접(2007)

근이 역사적 ·제도적 맥락을 경시하고 표면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구분하였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은 이 무노조 기업의 고용관계는 시장 맥락과 구조적 요인Blyton & Turnbull(2004)

즉 기업규모나 산업 노동력의 구성 시장경쟁 등을 강조하고 이 제품시, , , Dunlon & Rollinson(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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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전략이나 노동시장 조건과 전략과 같은 외부요인 소유권이나 국적과 같은 구조적 요인 정부정, ,

책과 법과 같은 정치적 요인을 강조한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배규식 ·노용진 ·심상완 은 다양한 이론적인 검토를 통해서 시장환경 및 노동시장 조건과(2007)

같은 환경 조건 기업의 소유권이나 의사결정구조 및 기업규모와 같은 기업의 구조적 요인 정치적, ,

및 법적 요인 이상의 요인에 대한 경영진의 고용관계 전략과 스타일이 결정되는데 여기에 현장,

근로자의 요구나 관심 등에 의해 다시 조정되면서 무노조 기업의 고용관계가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다고 정리하고 있다 그 결과인 유형을 보면 먼저 노사협의회가 존재하는 경우에 유사노조형 노사.

협의회 고요형 노사협의회 형식적 노사협의회로 구분하고 노사협의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 ,

안적 이익대변채널 존재 및 근로자의 발언권이 없는 무노사협의회로 구분하였다 이영면외 는. (2007)

사례연구를 포함하여 노사협의회에 대해 분석한 결과 무노조 사업장의 경우 잠재형 초기 협의형,

및 유사단체교섭형 등 세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노조 단체교섭과 대비하여 무.

노조 사업장의 노사협의회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비교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다만 형식적으로.

만 설치되어 있을뿐 실질적인 노사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집단은 제외하고자 한다.

비노조 노사협의회의 역할4.

노동계는 여전히 무노조 기업은 노동조합 결성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비조직 사업장으로 보고 있

고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경우에 노사협의제와 같은 형태로는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년대 들어서 단. 1990

첵교섭을 대체하는 비노조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Freeman &

등은 유럽의 근로자평의회Rogers(1999), Kaufman & Taras (2000), Rogers & Streek(1995) (works

노사협의회 그리고 노사협의체제councils), (labor-management committees), (joint consultation

에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였고 이와 관련된 실증연구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여systems) .

전히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은 노동조합과 비노조근로자대표제도의 역할에 대해 네 가지로 구분해Taras & Kaufman(2006)

서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노동조합과 비노조근로자대표제도가 연결형이라는 주장이다.

은 비노조근로자대표제도는 무대표제도와 전통적인 노동조합사이에 존재하는 근로자Basken(2000)

대표제도의 한 형태라고 주장한다 둘째는 분리형으로 비노조근로자대표제도는 노동조합과 다른.

별개의 목적을 가진 조직이며 비노조근로자대표제도는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

직이라는 주장이다 셋째는 보완형으로 공존하면서 서로 상호의존적이라는 주장이(Kaufman, 2000).

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대체형으로 비노조근로자대표제도는 의도적이든 아니(Chaykowsdki, 2000).

든 결국은 노조회피를 위한 조직으로 노동조합을 대체한다는 주장이다 특히(Hiatt & Gold, 2000).

이 마지막 주장은 노동계의 전통적인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고 하겠다 이런 주장은. Freeman &

이후 영국의 자료를 분석한Medoff(1984) Dundon & Rollinson(2004), Gollan(2001, 2003),

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Terry(1999) . Millward, Bryson, & Forth(2000), Benson(2000), Ea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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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도 노사협의회는 노조가 있을 경우에 더 효과적인 연구결과Voos(1992), Kelly & Harrison(1992)

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는 노사간의 상호이익이 전제될 때 오히려 노사간의 단체교섭보Kaufman & Taras(2000)

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으며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노조보다 효과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노사공동협의(Bryson, 2004; Millward, Bryson, & Forth, 2000: 128-33).

제 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한 는 유럽식의 강제(joint consultation) Haynes, Boxall, & Macky(2005)

된 협의권보다는 약한 자발적인 협의제도를 전제하였지만 사용자들은 노조의 유무와 상관없이 협,

의체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이며 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한 이후에 비노조 노사협의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런 주장은 비노조노사협의제도가 노동.

조합을 대체한다는 부정적인 견해와 상치되는 결과인 것이다.

한국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년도에 설문조사한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는 일반2000 Kim(2009)

화의 한계를 전제로 하면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노사협의회가 잘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대체할 수 없다고 결론

짓고 있다 그 이유로는 노사협의회가 사용자측에 너무 의존적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비노조. .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점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개. 3

의 노조 사업장과 개의 비노조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는 있다고3

하겠다.

배규식 ·노용진 ·심상완 은 년도 사업체실태조사의 무노조 사업체 개를 대상으로 노(2007) 2005 737

사협의회에서 임금인상을 논의하는가를 분석한 결과 사측은 근로자측은 가 논의한다는54%, 59%

응답을 제시하였다 논의한다는 경우에 있어서 사측기준으로 는 합의 형식 는 실질적. 22.1% , 22.1%

합의형식 는 협의형식을 취한다고 답했다 근로자측 기준으로는 로 나타, 38.6% . 26.6%, 20.3%, 41.3%

났다 설명 및 의견청취형식을 취하는 경우는 사측이 근로자측이 로 나타났다. 17.1%, 11.8% .

근참법에 따르면 임금에 대한 논의는 보고사항 협의사항 또는 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노사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비노.

조 사업체에서 노사간에 임금인상에 대한 논의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금인상 논의횟수는 평균 회였으며 노측의 요구가 있는 경우 노측2.1

의 최초 요구율은 사측의 최초 제시율은 그리고 최종 임금인상률은 로 나타났다8.8%, 5.9%, 6.9% .

노측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사측의 최초 제시율이 였고 최종 임금인상률은 로 나타났5.7% , 6.2%

다 근참법에 노사간에 협의사항으로 제시된 성과배분이나 임금체계. ·지불방법 등에 있어서는 성과

배분에 대해 임금체계26%, ·지불방법에 대해 가 당해연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다루었다고38%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비노조 사업장에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노사간의 임금 및 근로

조건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배규식외 에서는 더 이상의 유사. (2007)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근로자이익대표성을 기준으로 노사협의회를 구분.

한 결과 노사협의회가 없거나 형식적인 경우가 고유형노사협의회가 그리고 유사노31.2%,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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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형노사협의회를 로 구분하고 있었다16.8% .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에 대한 분석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한국적인 상황 즉 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고 노사협의회 운영이 법제화되어

있는 환경하에서 과연 무노조 사업장의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유사한 활동을 보이

는가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무노조 기업 노사협의회의 유사 교섭활동 실증분석.Ⅲ

무노조 기업의 노사협의회와 유사 교섭활동1.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한국적인 상황에서 과연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물론 이 실증분석은 한국적인 상.

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다른 국가에 적용하는 일반화문제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 한국적인 상황.

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통계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인식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노동조합이 전투적이고 대립적

이며 강경한 협상전략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그 대신에 노동조합을 대체하려는 생각에서 노사협의회와 같은 근로자대표제도를 더 활성

화하려는 의도가 작용한다는 점이다 우리 회사에 노조는 없지만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의 역할을. "

사실상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용자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

소위 노동조합의 위협효과 로 설명되고 있으며 향후 노동조합이 약화되는 경우 노사(threat effect)

협의회의 역할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과 이어진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노사협의회의 운영이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노조의, .

유무와 상관없이 운영된다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사용자의 입장차이에 상관없이 노사협의회가.

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태조사에서 솔직하게 응답했다가는 법을 위반하는 경우로 이.

어지기 때문에 실태조사 결과의 진실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노사협의회의 설치 분기별. ,

회의개최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해서 진실되게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 .

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근참법에서는 임금과 같이 노사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무노조 노사협의회의 유사 단체교섭활동에 대해서는 굳이

허위로 응답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결과를 다른 나라의 경우에 적용하는.

일반화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과연 무노조 노사협의회의 유사

단체교섭활동에 대해서 확인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 노사협의회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서는 노동부 년 월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실태조사를 몇차례에 걸쳐서 시행한 바 있다 그에(2010 7 ) .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년에는 김 훈1992 ·이영면 년과 년에는 허찬영(1992), 1996 2000 (1996, 2000),



386 제 회사업체패널 학술대회6 (WPS 2009)

년에는 사업체패널조사결과를 분석한 이영면외 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태조2005 (2007) .

사 및 그에 대한 분석은 노사협의회 자체에 대한 내용 즉 노사협의회 개최 노사협의회 논의사항, , ,

노사협의회 활성화 정도 등이기 때문에 노사협의회의 유사 단체교섭활동에 대한 논의는 자세히 언

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년 사업체패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 2009

항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첫째 노사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는 임금이나 상여금 또는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근참법에서는 보고사항 협의사항 그리고 의결사항 등으로 구분하. , ,

고 있는데 임금인상이나 상여금 등과 같은 노사간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논

의사항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무노조 기업의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인상이나 기타 노사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항에 대해 논의를 했는가 만약 했다면 어느 수준으로 논의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임금이나 상여금 근로조건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 논의를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를, ,

확인해 볼 수 있다 단순한 의견수렴에서부터 파업이나 쟁의행위를 통한 협상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 결과를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셋째 노사협의회에서는 노사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 중재방법을 택하거나 노동위원회와 같은,

외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하지만 작업중단과 같은 쟁의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는 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였다면 어느 수준에서 어떤 형태로 발.

생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넷째 마지막으로 무노조 기업에서 유사 단체교섭활동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은 무엇이었는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사업체패널조사와 분석자료 기초통계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근법을 바탕으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무노조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가 유사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증연구를 가능하게.

한 실태조사가 사업체패널조사 이다 사업체패널조사에서는 노사협의회의 활동을 세밀하게(WPS) .

측정하는 과정에서 유사노조활동으로 추정할 수 있는 설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는. 2005

년에도 시행된 바 있으며 년도 조사에서도 유사설문을 포함하여 측정하고 있다2009 .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 패널 자료 중 차 자료 를 기반으로 자료를 구성하였다 사업3 (WPS 2009) .

체 패널은 노동연구원에서 년 차년도 조사 를 시작으로 매 년마다 격년제로 조사2006 1 (WPS 2005) 2

되어 현재 사업체 패널 차 자료 가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는 개3 (WPS 2009) . WPS 2009 1,515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완료되었으며 최종 패널 유지율은 이다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86.9% .

위하여 사업체 중 조직유형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장 및 회사법인만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학교 및.

재단을 제외하였으며 총 가용 표본 수는 개 사업체이다, 1,452 .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과 변수의 정의는 표 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의 목적은 무노조 사업< 1> .



무노조사업장의유사임금교섭활동 387

장의 유사 임금교섭활동 여부를 탐색함에 있으므로 기초 통계는 전체 유노조 무노조로 구분하여, , ,

제시하였다 전체 개 사업장 중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개 사업장으로 전체 이며. 1452 490 33.75% ,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개 사업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이나 노동조합이 유명무실한 경962 .

우 무노조 사업장으로 취급하였으며 또한 노사협의회 역시 유명무실한 경우 실질적인 노사협의회, ,

가 없는 무노조 사업장으로 취급하였다.

표 기초통계량< 1>

변수명
전체 유노조 무노조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임금인상률 4.04 (3.66) 3.31 (3.50) 4.48 (3.69)

무노조 임금협상 여부 0.13 (0.34) 0.00 (0.00) 0.20 (0.40)

고용안정협약 여부 0.20 (0.40) 0.42 (0.49) 0.09 (0.28)

노동조합 0.34 (0.47) 1.00 (0.00) 0.00 (0.00)

전반적 노사관계 3.80 (0.58) 3.81 (0.62) 3.79 (0.56)

외국인 지분 비율 5.87 (19.78) 8.12 (21.55) 4.72 (18.72)

기업연령 23.34 (14.91) 31.53 (16.94) 19.16 (11.74)

제조업 더미 산업( ) 0.50 (0.50) 0.48 (0.50) 0.51 (0.50)

도소매업 더미 산업( ) 0.07 (0.26) 0.06 (0.23) 0.08 (0.28)

운수업 더미 산업( ) 0.10 (0.30) 0.23 (0.42) 0.03 (0.17)

기타 산업 기준( ) 0.33 (0.47) 0.23 (0.42) 0.37 (0.48)

기업규모 미만(100 ) 0.44 (0.50) 0.17 (0.38) 0.57 (0.49)

기업규모 미만(300 ) 0.28 (0.45) 0.33 (0.47) 0.26 (0.44)

기업규모 미만(1000 ) 0.21 (0.41) 0.36 (0.48) 0.14 (0.34)

기업규모 이상(1000 ) 0.07 (0.25) 0.13 (0.34) 0.04 (0.18)

소유 경영 기준( ) 0.66 (0.47) 0.48 (0.50) 0.75 (0.43)

소유 중심 경영체제( ) 0.08 (0.27) 0.11 (0.32) 0.07 (0.25)

소유 영향 경영체제( ) 0.19 (0.39) 0.29 (0.46) 0.14 (0.35)

전문 경영 경영체제( ) 0.07 (0.25) 0.11 (0.32) 0.04 (0.20)

서울 0.32 (0.47) 0.26 (0.44) 0.35 (0.48)

인천 0.07 (0.25) 0.03 (0.17) 0.09 (0.28)

경기 0.20 (0.40) 0.19 (0.39) 0.21 (0.41)

경북 0.07 (0.26) 0.08 (0.28) 0.06 (0.25)

경남 0.07 (0.26) 0.10 (0.30) 0.06 (0.23)

기타지역 기준( ) 0.27 (0.45) 0.34 (0.47) 0.24 (0.43)

표본 수 1452 490 962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들의 기초 통계량은 표 에 제시되고 있다 주요 변수로서는 임금인상< 1> .

률 무노조 임금협상 여부 더미 고용안정협약 더미 노동조합 더미이며 통제변수로는 점척도로, , , , 5

조사된 노사관계 정도 점이 매우 좋음 외국인 투자 비율 기업연령 산업 더미 기업규모 더미(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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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체제 더미 지역 더미로 구성되어있다, .

무노조 사업장의 임금협상 형태에 대한 기초 분석3.

무노조의 사업장에서는 임금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의 수는 개 사업장 중 개 사업962 194

장으로 전체의 를 차지하고 있다 무노조 사업자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으로 노사협의회20.17% .

만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무노조 사업장 중에서 임금협상을 노사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

이 개 중 개라고 볼 수 있다 표 참조5 1 (< 2> ).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노사협의회에 명문화된 임금교섭권을 가진 사업장은 개 임금협상, 194

을 수행한 사업장 중 개 사업장이었다 더불어 명문화된 단체교섭권을 노사협의회가 가지고 있48 .

는 사업장은 경우는 개 사업장이었으며 명문화된 임금교섭권과 단체교섭을 가진 노사협의회는37 ,

개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사협의회가 단체교섭권과 임금협상에 대한 권리가 법26 .

적으로 명시되지 않음에도 실제적으로 낮은 비율이지만 현실적으로 임금협상을 노사협의회 주관으

로 하고 있으며 그 근거인 명문화된 임금교섭권 역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표 무노조 사업장의 임금협상 여부< 2>

있음 전체 비중(%)

임금협상 사업장수 194 962 20.17

명문화된 임금교섭권 48 962 4.99

명문화된 단체교섭권 37 962 3.85

명문화된 임금교섭권 및 단체교섭권 26 962 2.70

무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형식적 임금협상인지 혹은 실질적

임금협상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일 것이다 노사협의회 임금인상 논의시 결정 방식을 살펴.

보면 전체 개 사업장 중 합의 방식은 전체의 인 개 사업장이며 형식적 협의이나 실, 194 30.93% 60 ,

제적으로 합의 방식은 로 개 사업장이었다 반면에 협의 혹은 설명 및 의견청취의 방식22.69% 44 . ,

은 각각 개 사업장과 개 사업장이었다 따라서 노사간 합의 방식을 취하는 임금협상은 합의61 29 .

방식과 형식적으로 협의이나 실제적 합의 방식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반이 넘는 개 사업장으, 104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실제적으로 임금협상이 진행되는 내용들을 임금교섭을 위해서는 노측의 최초임금인상

요구와 사측의 최초제시율 및 최종임금인상률 그리고 본교섭과 실무교섭 횟수 및 기간을 살펴보,

고자 한다.

우선 노측의 최초임금인상요구와 사측의 최초제시율 및 최종임금인상률을 살펴보면 무노조 사,

업장에서는 노측 최초 임금인상 요구률은 이며 사측 최초 임금인상 제시율은 로 나타5.29% , 4.73%

났으며 최종 임금인상률은 로 나타났다 흥미있는 점은 노측 최초 임금인상 요구률을 제시한, 4.97% .

사업장이 전체의 약 이 넘는 개 사업장이라는 것이다 사측의 최초 임금인상 제시률을 보고한1/4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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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은 전체 개 사업장인 점을 고려할 때 실제적으로 대다수의 무노조 사업장의 임금협상은194 ,

사측 제시율에 근거하여 결정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임금협상의 최종 임금인상,

률을 보면 임금인상 요구율과 제시율 사이의 차이에서 사측 최초임금인상 제시율에 약간 가깝게,

결정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무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상 결과를 보면 최종임금인상률은 사측. ,

임금인상 제시율보다 약 정도 증가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5% .

표 무노조 사업장의 임금협상시 결정방식< 3>

사업장수 비중

합의 60 30.93

형식적 협의이나 합의 44 22.68

협의 61 31.44

설명 및 의견 청취 29 14.95

총계 194 100.0

무노조 사업장의 임금협상 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개월로서 상당히 짧은 기간을 보이고 있으, 1.86

며 실제적으로 한달 미만과 한달 정도의 임금협상 기간의 비중이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 65%

다 그리고 무노조 사업장의 임금협상 횟수 역시 회 정도로 회 미만의 만남으로 최종 임금인상. 1.9 2

률이 결정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표 무노조 임금협상 관련 정보< 4>

무노조 응답수 임금인상률

노측 최초임금인상요구률 59 5.29

사측 최초임금인상 제시률 194 4.73

최종 임금인상률 194 4.97

임금협상 기간 194 개월1.86( )

임금협상 횟수 194 회1.9( )

이러한 무노조 사업장의 임금협상 과정은 유노조 사업장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음이 분명하

다 유노조 사업장의 임금협상 특성을 살펴보면 노측 최초 임금인상 요구율운 이며 사측 최. , 5.82% ,

초 임금인상 제시율은 로서 최종 임금 인상률은 로 결정되었다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2.69% 3.31% .

한 것이 아니라 임금인상률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살펴보더라도 노측 최초임금인상 요구률, ,

은 유노조 무노조 로 유사하나 사측 최초 임금 제시율은 유노조 무노조5.82%, 5.29% , 2.69%,

로 상당한 임금인상에 대한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임금협상 기간 역시 무노조4.73% .

가 개월 걸린데 반하여 유노조 사업장에서는 개월로 개월이상의 기간을 소용하였으며 임금1.86 3.1 1 ,

협상 회의 개최수에서도 무노조 사업장에서는 평균 회 미만이었으나 유노조 사업장에서는 본교섭2 ,

회 실무 교섭 회로 교섭 회의 개최수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5.5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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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유노조 임금협상 관련 정보< 5>

유노조 응답수 임금인상률

노측 최초임금인상요구률 418 5.82

사측 최초임금인상 제시률 421 2.69

최종 임금인상률 474 3.31

임금협상 기간 427 개월3.1( )

임금협상 횟수 본( ) 427 회5.5( )

임금협상 횟수 실무( ) 427 회5.5( )

고용안정협약에 대하여 살펴보면 무노조 사업장에서는 개 사업장에서 고용안정협약을 맺고, 85

있어 무노조 사업장의 로서 유노조 사업장에서는 개 사업장에서 고용안정협약을 맺어 유8.84% , 207

노조 사업장의 를 차지하고 있다 유노조 사업장에 비하여 고용안정협약이 낮은 비율을 보이42.4% .

고 있지만 무노조 사업장에서 를 점유하고 있음은 상당한 비율인 것으로 보인다, 9% .

표 고정안정협약유노조 및 무노조< 6> ( )

무노조 유노조

고용안정협약 85(962) 207(490)

비율 8.84% 42.24%

t-test -0.334***

실증 분석 결과4.

임금협상 형태에 대한 기초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체 사업장 중 유노조 사업장 개 사업, 490

장 그리고 무노조 사업장으로 개 사업장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무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상을, 962 .

수행한 사업장이 개 사업장 그리고 임금협상이 없는 사업장인 개 사업장이었다 임금인상율194 , 768 .

을 보고한 사업장은 무노조의 사업장의 경우 개 사업장이며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 개 사업775 , 474

장이었다 실증 분석에서는 임금협상 결과를 보고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실증분석에서 통제요인은 노사관계 정도 외국인 지분비율 기업연령 경영체제 산업 더미 지역, , , , ,

더미를 사용하였다.

가 무노조 임금협상 결정요인 분석.

무노조 사업장에서 유사 노동조합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무노조 사업

장에서 임금협상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무노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어떤 특성을 지.

닌 사업장이 임금협상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실증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이항 로짓.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참조(logit)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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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상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노사관계 정도 기업 규모, , ,

지역 더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가 좋을수록 무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상을 하는 사업장.

일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규모가 인이상에서 인미만인 경우 임금협상을 할 경우가 높은 것, 100 1000

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다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장 소재가 서울인 경우 기타 지. ,

역에 비해 임금협상을 할 가능성이 낮으나 경북지역인 경우 임금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외국인 지분 비율 산업 더미 경영체제는 무노조 임금협상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 ,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무노조 임금협상 결정요인 분석< 7>

변수명 계수 s.d.

노사관계 정도 0.349 (0.16) **

외국인 지분비율 -0.002 (0.00)

기업연령 0.004 (0.01)

제조업 -0.009 (0.20)

도소매업 -0.227 (0.35)

규모 미만2(300 ) 0.483 (0.20) **

규모 미만3(1000 ) 0.743 (0.25) ***

규모 이상4(1000 ) 0.600 (0.46)

소유 중심 0.263 (0.34)

소유 영향 0.367 (0.24)

전문 경영 0.592 (0.39)

서울 -0.545 (0.24) **

인천 0.178 (0.32)

경기 -0.323 (0.26)

경북 0.969 (0.32) ***

경남 -0.423 (0.43)

상수 -2.938 (0.64) ***

N 911

LR 48.06 ***

주 유의수준: * 0.1, ** 0.05, *** 0.01.

나 무노조 고용안정 협정 결정요인 분석.

무노조 사업장에서 유사 노동조합 역할을 수행하는 또 하나의 역할로 고용안정 협정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무노조 표본. logit ,

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표 에 제시하였다<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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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노사간 고용안정 협약의 체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노동,

조합 여부 노사관계의 정도 경영체제 지역 더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조합 유무를 떠나 노, , , . ,

사간 고용안정 협약은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노사관계가 좋을수록 경영체제가 소유이나 영향, ,

을 주는 경우 혹은 전문경영인 체제인 경우 지역적으로 비서울지역이거나 경기 혹은 경남 지역인, , ,

경우 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무노조 고용안정 협정 결정요인 분석< 8>

전체 무노조

변수명 계수 s.d. 계수 s.d.

노동조합 1.653 (0.19) ***

노사관계 정도 0.289 (0.13) ** 0.482 (0.22) **

외국인 지분비율 -0.002 (0.00) 0.001 (0.01)

기업연령 0.007 (0.01) 0.013 (0.01)

제조업 0.075 (0.20) 0.296 (0.29)

도소매업 0.340 (0.32) 0.272 (0.47)

운수 0.008 (0.28) -0.516 (1.05)

규모 미만2(300 ) 0.095 (0.20) 0.126 (0.30)

규모 미만3(1000 ) 0.350 (0.22) 0.922 (0.33) ***

규모 이상4(1000 ) 0.253 (0.33) 1.096 (0.57) *

소유 중심 0.427 (0.27) 0.413 (0.46)

소유 영향 0.360 (0.20) * 0.482 (0.32)

전문 경영 0.904 (0.28) *** -0.206 (0.58)

서울 -0.828 (0.22) *** -1.019 (0.33) ***

인천 -0.569 (0.38) -0.833 (0.52)

경기 -0.525 (0.22) ** -1.298 (0.42) ***

경북 0.453 (0.28) 0.590 (0.40)

경남 0.590 (0.27) ** 0.412 (0.44)

상수 -3.562 (0.54) *** -4.487 (0.92) ***

N 1,403 938

LR 274.5 *** 49.8 ***

주 유의수준: * 0.1, ** 0.05, *** 0.01.

노동조합이 없는 무노조 사업장인 경우 고용안정협약 체결은 노사관계 기업 규모 지역 더미가, , ,

영향을 주고 있다 무노조 사업장인 경우 노사간 고용안정협약은 노사관계가 좋을수록 기업규모가. , ,

인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비서울지역이거나 경기지역인 경우 체결될 가능300 ,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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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금인상률 결정요인 분석.

무노조 사업장의 임금인상율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앞서 기초.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노조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이 유노조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이 높았다.

전체 표본의 결과에서 보듯이 무노조 사업장인 경우 임금인상률이 높았다 임금인상률에 영향을, .

주는 요인들로는 기업 더미 경영체제 지역 더미 등이 있다, , .

표 임금인상률 결정요인 분석< 9>

전체 표본 무노조

변수명 계수 s.d. 계수 s.d.

무노조 0.749 (0.26) ***

무노조 임금협상 유 0.623 (0.30) **

노사관계 정도 0.275 (0.18) 0.480 (0.24) **

외국인 지분비율 -0.004 (0.01) -0.006 (0.01)

기업연령 -0.010 (0.01) -0.025 (0.01) **

제조업 0.782 (0.26) *** 0.510 (0.31) *

도소매업 1.171 (0.42) *** 0.900 (0.50) *

운수 0.976 (0.41) *** -0.766 (0.83)

규모 미만2(300 ) 0.043 (0.26) 0.234 (0.30)

규모 미만3(1000 ) -0.107 (0.30) -0.091 (0.39)

규모 이상4(1000 ) 0.195 (0.46) 0.930 (0.70)

소유 중심 0.077 (0.38) -0.037 (0.52)

소유 영향 -0.899 (0.28) *** -1.079 (0.37) ***

전문 경영 -0.558 (0.42) -0.014 (0.63)

서울 0.763 (0.29) *** 0.759 (0.36) **

인천 1.287 (0.45) *** 1.350 (0.51) ***

경기 0.277 (0.30) 0.362 (0.39)

경북 0.067 (0.42) -0.141 (0.55)

경남 -0.554 (0.42) -0.799 (0.59)

상수 2.128 (0.79) *** 2.394 (0.97) **

N 1,206 756

R
2

0.062 0.061

주 유의수준: * 0.1, ** 0.05, *** 0.01.

무노조 사업장에서의 임금인상률 결정 요인들을 살펴보면 임금협상 유무 노사관계 기업연령, , , ,

산업 더미 경영 체제 지역 더미 등으로 나타났다 무노조 사업장의 경우 임금협상을 한 사업장, , . ,

경우가 임금협상을 하지 않는 사업장 경우보다 임금인상률이 높으며 서울 인천 지역인 경우임금, ,

인상률이 높았다 반면에 기업연령이 높을수록 경영체제 중 대주주가 있으며 영향을 미칠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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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언 및 시사점.Ⅳ

본 연구는 무노조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유노조 사업장에서와 같이 유사 노동조합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노동조합의 역할 중 임금협상 고용안정협약을 중심으로 무노조. ,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무노조 사업장에서 유사 노동조합 역할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주어진 자료하에서 간접적인 증거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

과 같다.

첫째 자료를 사용하여 기초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무노조 사업장에서도 무노조 사업, WPS 2009 ,

장 전체 중 약 인 개 사업장에서 임금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근참법에 따르면 임금협20% 194 . ,

상이 안건이 아님에도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임금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보다는 적은 수의, .

사업장에서 임금협상 권리나 단체 교섭에 대한 협상 권리를 명문화하여 보유한 사업장도 있었다.

무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상의 결정방식은 합의가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협의 혹,

은 의견청취 방식을 취하였다.

둘째 자료에 따르면 무노조의 임금인상률이 유노조 임금인상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 WPS 2009 ,

타났다 무노조의 임금인상률은 로 유노조의 임금인상률은 에 비하여 포인트 높았. 4.97% 3.31% 1.6%

다 반면에 이러한 무노조의 임금인상률은 더 짧은 임금협상 기간 더 적은 협상 회의에서 이루어. ,

진 것은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고용안정협약의 경우 유노조 사업장에서는 이나 무노조. , 42% ,

사업장에서는 인 것으로 나타났다8.8% .

셋째 무노조 사업장의 임금협상 결정요인과 무노조 사업장의 고용안정 협약의 결정요인에 대하,

여 로짓 분석을 수행하였다 무노조 사업장의 임금협상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노사관계 기. ,

업 규모 지역 더미 등이 있었으며 무노조 사업장의 고용협약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노, ,

사관계 기업 규모 지역 더미 등을 들 수 있었다 그리고 임금인상률의 경우 무노조 사업장의 임, , . ,

금인상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노사관계 기업 연령 산업 더미 경영 체제 지역 더미 등이, , , ,

있었다 무노조 사업장의 임금협상 여부 고용안정 협약 여부 그리고 임금인상률에 영향을 주는 공. , ,

통적 요인은 노사관계로 나타났다 노사관계가 좋을수록 무노조 사업장의 임금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고용안정 협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리고 높은 임금인상률이 가능한 것으로 나, ,

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가 탐색. ,

적인 단계이지만 시도해 본 무노조 사업장의 유사 임금교섭이 일부 사업장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수의 무노조 사업장에서는 명문화된 임금교섭권이나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임금협상 방식에 있어서도 합의나 실질적인 합의를 거쳐서 결정된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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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노조 사업장도 상당수 있었다 비록 다수의 무노조 사업장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

협의회를 이용하여 유사 임금교섭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물론 임금협상 기간이나 임금.

협상횟수는 유노조 사업장에 비해 짧거나 적은 수를 보여서 임금협상과정의 질적인 수준은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노조 사업장에서도 사업장 상황에 따라 유사 임금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좀 더 확대하여 해석한다면 유노조 사업장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임금협상이 사용자주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고 전제한다면 무노조라고

해서 유사 임금교섭의 내용이 반드시 질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둘째 횡단면분석임을 전제할 때 무노조의 유사 임금교섭에서 노측의 최초임금인상요구율이 유,

노조에 비해서 낮고 사용자의 최초임금인상제시율이 유노조에 비해 높았으며 결과인 최종 임금인,

상률이 무노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물론 유노조 사업장의 임금수준이 절대적으로 높다라는 일.

반적인 논리를 적용한다면 무노조 사업장의 절대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에 최종 임금인상률이 높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유노조의 경우 최종 임금인상률이 사측의 최초임금인상제시율에 가.

깝게 형성되어 있고 무노조의 경우는 노측의 최초임금인상요구율과 사측의 최초임금인상제시율의,

중간 정도에 최종 임금인상률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노조의 경우는 오히려 사용자측의 양보

정도가 유노조보다 더 크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있다 종단면 분석을 통해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현재의 분석결과를 보면.

무노조의 경우에 절대적인 임금인상률이 더 높다는 점은 무노조 노사협의회에서도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임금인상률과 관련하여 무노조 사업장의 경우 임금협상을 제도화하는 경우에 임금인상률이 높다

는 점은 비록 현재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인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노사협의회가 임금협상의 기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무노조 사업장의 노사협의회에서 임금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노사관계가 협력적인 사,

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비록 유노조 사업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임금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노사협의회가 충실하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지원 및 관리 체제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노사협.

의회수는 만개를 넘어서고 있으나 그에 대한 지원은 아직도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적인5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노조가 결성.

된 사업장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집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사.

용된 자료는 패널 자료임에도 한 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보다 풍부한 분석을 위하여 패널 자.

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노조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역할을 검증하기 위하여서는 비교 기준.

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한 점에 부족한 면이 있었다 유노조 사업장, .

에서 노동조합 역할과 무노조 사업장에서 유사 노동조합 역할을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먼저 설정

되어야 하나 그 기준을 설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향후 연구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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